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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

(‘∼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년 4월 ○일 현재의 과학적ㆍ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6261

팩스번호: 043-719-6200



지침서ᆞ안내서 제ᆞ개정 점검표

명칭 축산물 수출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ㆍ안내서 중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ㆍ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ㆍ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
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ㆍ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ㆍ
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
인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
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0 년    4 월    0 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제・개정이력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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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의 품목·국가별 수출위생요건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제품의 성분, 공정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요구조건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출 전 상대

국가의 요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정보와 관련된 최신자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정보 안내 사이트 ]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작업장정보)

식품안전정보원
http://www.foodinfo.or.kr
(홈페이지 → 푸드인포뱅크 → 전문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홈페이지 → 동물 → 수출검역정보)

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
(홈페이지 → 뉴스 → 수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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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개요Ⅰ

1. 축산물 수출 안내

  우리나라는 ‘한류’라는 이름의 문화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K-팝과 더불어 K-푸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삼겹살, 닭갈비, 

치맥 등이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말 할 수 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에 맞추어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작업장)이 국가별로 상이한 수출위생

요건, 수출절차 등 비관세장벽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

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으로 축산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출작업장 등은 품목별로 

상대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위생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대국 정부에 수출

하고자하는 축산물의 축종 및 품목, 수출작업장 등이 등록되어야 하며 양국 간에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축산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축산물 수출위생조건 안내,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및 수출

위생증명서 발급 등 수출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이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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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식품 산업 발전 동반자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때, 축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수출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수출가능 국가 확대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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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용어

▶ 축산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및 축산물이 주된 성분으로서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축종, 군, 종류, 유형 및 품목 등이 등록
되어야 수출이 가능한 식품

▶ 수출 상대국 우리나라와 수입허용 절차 및 수출 작업장 등록절차 등의 협의를 거쳐 
축산물 등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

▶ 동등성평가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입국과 동등한 축산물 위생 관리체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
  ※ 정부감독, 법령제도, 위생, HACCP, 미생물, 잔류물질 6개 요소 평가

▶ 수출위생조건 축산물 등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수출 상대국의 정부 간 
체결된 위생조건

▶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상대국 및 우리나라 식품안전 규정 등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상대국에 수출이 가능한 해외작업장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 사후관리 상대국에 수출이 가능한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된 이후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식품안전관련 규정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정부검증을 실시하거나, 수출
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기술지원을 하는 활동

▶ 검역시행장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장 및 보관장 등에 대하여 국내 
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으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동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

▶ 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따라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
  ※ 의뢰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

▶ 수출위생증명서 식약처 발행. 위생적으로 제품을 제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검역증명서 검역본부 발행.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할 우려가 없음을 증명 

▶ 배합비등록 중국으로 영유아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으로, 제품의 배합비를 중국 정부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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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 수출 절차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국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 가능한 축종 및 품목으로 확인되면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필요에 따라 상대국의 현지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작업장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대국의 기준 및 규격에 

알맞은 제품을 생산하여 검역·검사단계를 거쳐 합격한 제품에 대해 선적 및 

수출이 진행됩니다. 수출이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기관 

및 상대국의 사후관리 현지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수출 절차 흐름도

 1) 상대국 수출위생요건 확인

  ○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출 상대국 규정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축종 및 품목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와 수출위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입제도 등 관련규정에 대한 사항은 해당 수출 

상대국의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의 정부기관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 상대국에 허용되지 않은 축종 및 품목인 경우에는 상대국 정부와 우리

정부간에 수입허용요청이 필요하며, 동등성 평가 후 수출위생요건, 수출위생

증명서 서식 협의 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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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작업장정보)

식품안전정보원
http://www.foodinfo.or.kr

(홈페이지 → 푸드인포뱅크 → 전문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홈페이지 → 동물 → 수출검역정보)

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

(홈페이지 → 뉴스 → 수출뉴스)

 2) 수출작업장 등록

  ① 수출작업장 지정·등록

   -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며,

   -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국의 관련규정 

및 위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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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에 

통보하여 수출상대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 수출검역을 위해 검역본부의 검역시행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품목･국가별 수출위생요건의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에 

문의바랍니다.

  ② 상대국의 현장점검

   - 수출상대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등록요청을 받은 때

에는 자국의 위생관련 규정 및 위생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 필요에 따라 정부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뒤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해당 작업장을 수출작업장으로 등록

됩니다.

     * 수출작업장에 대한 등록신청, 검증 또는 현지실사에 대한 대응은 가공장은 식약처, 

도축장은 농식품부(검역본부)가 담당합니다.

 3) 수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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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출도축 검사 및 검역

   - 수출상대국에 수출작업장(도축장)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농식품부(검역본부) 또는 지자체 검사관이 수출물량에 대하여 생·해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현재,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은 검역본부가 도축검사하고 그 외 국가로 

수출되는 축산물은 지자체에서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수출제품 위생관리

   -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가공장)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작업장은 각 

수출 국가 및 품목별로 수출 상대국 수출위생요건을 지키고,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준·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합니다.

     * 지방청은 수출 상대국의 수출위생요건 및 기준·규격 등에 맞게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연 1회 

이상)

  ③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 수출위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서류 또는 전자

문서(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지방청은 접수된 수출위생증명 신청 건에 대해 수출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국 간 협의된 수출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제품의 위생적 처리 여부, 양국 간 

체결된 수출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발급

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는 선적 전에 발급받아야 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적 후에 발행된 

위생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④ 선적 및 수출

   - 수출자 또는 신청인은 수출하고자 하는 축산물에 대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선적 및 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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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수출 승인품목 및 관련 수출국 정부기관

2. 국가-품목별 주요 수출위생요건 요약표

3.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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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관련 수출국 국가기관

대만

가금육가공품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http://www.baphiq.gov.tw/)

식용란 및 알가공품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fda.go.tw/)유가공품

마카오 우육 및 우육가공품
마카오 민정총국 식품검사과
THE MUNICIPAL AFFAIRS BUREAU

(http://iam.gov.mo)

말레이시아 유가공품

말레이시아 농무부 수의청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 BASED INDUSTRY
(http://dvs.gov.my)

미국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http://fsis.usda.gov)

베트남 가금제품

태국 국립 농림수산부 품질보증 부서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http://www.nafiqad.gov.vn)

싱가포르
가금육가공품 싱가포르 식품청

SINGAPORE FOOD AGENCY
(http://sfa.gov.sg)식용란 및 알가공품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요건Ⅱ

1. 국가별 수출 승인품목 및 관련 수출국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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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 관련 수출국 국가기관

일본
70℃에서 1분 이상 

열처리한 가금육가공품 
및 돈육가공품

일본 농림수산부 동물검역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http://maff.go.jp)

중국

가금육가공품 해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http://customs.gov.cn)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http://samr.gov.cn)

유가공품

일반유제품

영유아유제품

캐나다 가금육가공품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http://inspection.gc.ca)

필리핀 유가공품
필리핀 농업부 동물산업국 

Department of Agriculture, Bureau of Animal industry
(http://www.da.gov.ph/)

호주

식육가공품(가금육·돈육
·우육)

호주 농무부 검역ㆍ검사부서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http://www.aqis.gov.au)유가공품

홍콩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FOOD AND ENVIROMENTAL HYGIENE DEPARTMENT
(http://fehd.gov.hk)

홍콩 식품안전센터
CENTRE FOR FOOD SAFETY

(http://cfs.gov.hk)

우육 및 우육가공품

돈육 및 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출 상대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이 가능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와 수출

위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국가-품목별 주요 수출위생요건 요약표

국가 품목
HACCP 

인증

검역
시행장 
지정

상대국 
작업장 
등록

주요 수출요건

대만

가금육
가공품 ○ ○ × - 열처리 조건 : 밀봉 후 중심부 온도 120℃로 4분 이상

식용란 및 
알가공품, 
유가공품

○ ○ × - 대만 「수입 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규정」에 따라 수입계란제품 및 수입유가공품은 시스템 실사를 실시
하며,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여부 판단

마카오 우육
가공품 ○ ○ ○

- 생산(사육·도축·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마카오 정부에 등록된 수출작업장에서 생산
- 홍콩 잔류물질 기준 준수

말레이시
아 유가공품 ㅇ × ○

- 말레이시아 JAKIM,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등을 통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 HACCP 인증 작업장이어야 함
-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 1말레이시아 수출작업장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례 위생관리보고서에 따라 추가 2년 연장 가능
- 열처리 조건 : UHT : 132℃이상으로 1초이상

HTST : pH 7.0 이하의 우유는 72℃이상으로 15초 이상으로 Simple HTST
       pH 7.0 또는 그 이상의 우유는 Double HTST UHT 또는 HTST와 
       동등한 수준으로 열처리

미국
열처리 
가금육
가공품

ㅇ ㅇ ㅇ

- 원료육 : 미국 FSIS에 등록된 국가 및 수출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하여야 함
- 정부관리 : 매 도축작업과 수출작업 시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작업 전·중에 대한 SSOP 및 HACCP검증 등 

위생검사를 받아야 함
- 작업장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실시
- 수출 1개월 전, 수출작업계획서 제출 필요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미국 연방법률의 시설 및 장비요건,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HACCP : 미국 HAACP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시 기준서, 모니터링, 검증, 개선조치, 기록 등을 

확인
 · 병원성 미생물 : 도축장 - 살모넬라(Salmonella spp.),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가공장 - 살모넬라(Salmonella spp.), 리스테리아(Listeria monocytogenes), 세균발육



국가 품목
HACCP 
인증

검역
시행장 
지정

상대국 
작업장 
등록

주요 수출요건

베트남 가금육 ㅇ ㅇ ㅇ - 닭고기 제품 관련 심장, 간, 신장, 엉덩이, 뼈, 닭껍질, 닭날개, 닭발 등 부산물 미허용
- 오리고기 및 오리고기 제품은 동물 위생 및 검역관련 국가 간 협의 중(’20.03월 기준)

싱가포르

가금육
가공품 ㅇ ㅇ ㅇ

- 원료육 : 싱가포르에 수출 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가금육으로, 생·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원료육 사용

- 정부관리 : 수의감독기관의 통제하에 위생적으로 포장처리
- 품목 상세 : 기밀성 있는 용기에 밀봉하여 멸균조건 이상 열처리
-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싱가포르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식용란 및 
알가공품 ㅇ ㅇ ㅇ -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허가를 받은 농장의 식용란만 수출할 수 있음

일본

열처리 식육
가공품
(가금육, 
돈육)

ㅇ ㅇ ㅇ

- 원료육 : 도축 및 열처리 가공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관리 : 6개월에 1회 이상 해당 시설의 SSOP 및 HACCP검증 등 위생검사 실시
- 열처리 조건
 · 가금육 : 중심부의 온도를 70℃이상으로 1분 이상 유지하는 열처리 방식
 · 돈육 : 중심부의 온도를 70℃이상으로 1분 이상유지 또는 100℃초과로 끓이거나 증기에 노출

중심부의 온도를 70℃이상으로 30분 이상유지 또는 온탕가열, 온열건조 등
- 품목 상세
 · 가금육 : 닭, 메추리, 비둘기, 뿔닭(guinea), 칠면조, 기러기목(오리 및 거위) 등의 조류
 · 돈육 : 돼지의 고기, 지방, 내장을 이용한 소세지, 햄, 베이컨 등

중국 가금육
가공품 ㅇ ㅇ ㅇ

- 원료육 :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된 수출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하여야 함
- 작업장 사후관리 : 검역본부는 반기 중 1회 이상, 식약처는 매 6개월마다 수출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중국 수출작업장은 「한·중 검역위생조건」에 적합한 수출제품을 생산하여야 함
 · HACCP : 중국 HACCP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시 기준서, 모니터링, 검증, 개선조치, 기록 등을 확인
- 품목 상세 : 닭고기를 주요 원료로 열처리하여 만든 닭고기 제품이며, 가공과정에서 뉴캣슬병과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한 가열 온도와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닭의 내장을 제외한 도체를 의미함



국가 품목
HACCP 
인증

검역
시행장 
지정

상대국 
작업장 
등록

주요 수출요건

유가공품 ㅇ × ㅇ

- 가공장 사후관리 : 수출 검역 실적이 있는 업체·제품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중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HACCP·GMP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검역조건 : 농장 내 4대 질병(브루셀라, 결핵, 요네병, 탄저병) 비발생

UHT (132℃ 1초 이상), HTST(72℃ 15초 이상) 열처리
 · 열처리 조건 : UHT(132℃ 이상, 1초 이상)

우유의 pH가 7.0 미만인 경우 HTST(73℃ 이상, 15초 이상)
우유의 pH7.0 이상인 경우 HTST 2회

 · HACCP : 중국 HACCP기준 준수, 현지실사 시 기준서, 모니터링, 검증, 개선조치, 기록 등을 확인

캐나다 가금육
가공품 ㅇ ㅇ ㅇ

- 원료육 : 캐나다 식품 검사국에 등록된 수출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하여야 함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내부 온도 80℃ 이상 도달하는 수준으로 가열하고, 상온 보관 제품의 경우 최소 3분간 F0값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열처리 공정을 통해 상업적으로 멸균
 · 병원성 미생물 :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살모넬라(Salmonella spp.),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spp.), 리스테리아(Listeria monocytogenesis)
- 품목 상세
 · 닭에서만 유래된 완전 가열제품(Fully cooked products)
 · 밀봉형 : 상온 보관이 가능한 즉석섭취식품(RTE*)

상온 보관이 불가능한 냉동유통 즉석섭취식품(RTE)

필리핀 유가공품 ㅇ × ×

- 열처리 조건
 · UHT : 132℃이상에서 1초이상
 · HTST : pH 7.0 이하의 우유는 72℃에서 15초 이상

pH 7.0 이상의 우유는 HTST 2회 적용

호주

식육
가공품
(가금육, 

돈육, 우육)

ㅇ ㅇ ㅇ
- 수출 전 상대국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인스 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함
- 레토르트 제품

열처리 
훈제육 ㅇ ㅇ × - 수출 전 상대국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국가 품목
HACCP 
인증

검역
시행장 
지정

상대국 
작업장 
등록

주요 수출요건

홍콩

식육
가공품
(가금육, 

돈육, 우육)

ㅇ ㅇ

ㅇ
(보존처리가 

완료 된 
경우는 
제외)

- 열처리 돈육의 경우 OIE 구제역 사멸온도 조건 준수(중심부 온도 70℃에서 최소 30분 이상 열처리)
-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에 도달되도록 열처리한(Fully cooked) 식육가공품(우육ㆍ돈육ㆍ가금육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비고란에 ‘해당 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 문구 기재

가금육, 
돈육, 
우육

ㅇ ㅇ ㅇ

- 공통
 · 홍콩 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되어야 함
 ·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및 수출위생증명서(우육에 한함) 첨부
- 돈육 : 국내 구제역 비발생지역 돈육만 수출이 가능하며, 발생지역산은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 완료일로

부터 1년 후부터 수출 가능
- 우육 : 생산(사육ㆍ도축ㆍ가공) 시ㆍ도는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우육 수출작업장의 사후관리
 · 업체별로 품목별 최초 수출 건은 홍콩 잔류물질 기준에 따라 검사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건은 업체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관리
* 홍콩정부는 품목별 최초 수출 건에 대해 정밀검사 3회 실시

 · 수출작업장 홍콩정부 등록자료 검토 및 HACCP 위생관리 등 지원

식용란 및 
알가공품

ㅇ ㅇ ㅇ - 홍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농장의 식용란만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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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요건

  대만

(1) 가금육가공품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http://www.baphiq.gov.tw/)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 주요 수출요건 

  - 열처리 조건 : 밀봉 후 중심부 온도 120℃로 4분 이상

  - 검역증명서에 열처리 조건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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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2) 식용란 및 알가공품, 유가공품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 (http://fda.go.tw/)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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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대만 「수입 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규정」에 따라 수입계란제품(HS code0407 

0408 3502)은 시스템 실사를 실시하며,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TFDA) 

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여부 판단

  - 대만 「수입 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규정」에 따라 수입유가공품(HS code 0401 

0403 0404 0405 0406 9806 1901)은 시스템 실사를 실시하며,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TFDA)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여부 판단

  * 기존에 대만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이 아닌 경우, 확인 필요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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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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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공품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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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1) 우육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마카오 민정총국 식품검사과 (http://www.iam.gov.mo)

THE MUNICIPAL AFFAIRS BUREAU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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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생산(사육·도축·가공) 시·도는 구제역·우역·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마카오 정부에 등록된 수출작업장에서 생산

  - 홍콩 잔류물질 기준 준수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 수출작업장 신규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 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대 마카오 쇠고기 수출 희망 작업장 명단

  - 정부 설문답변서

  - 작업장 설문답변서

  - 정부의 수출증명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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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

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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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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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 록 (변 경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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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마카오 쇠고기 수출 희망 작업장 명단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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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 위생증명서 (식약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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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검역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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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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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1) 유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말레이시아 농무부 수의청 (http://dvs.gov.my)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 BASED INDUSTR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할랄인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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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말레이시아 JAKIM,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등을 통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 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청(DVS) 규정에 의거 현지실사 비용은 업계 부담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말레이시아 수출작업장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례 위생관리보고서(AP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에 따라 추가 2년 연장 가능

* 말레이시아측 사후감사는 만료일 전 승인 3년차에 실시되어야 함

  - 열처리 조건

    • UHT : 132℃이상으로 1초이상

    • HTST : pH 7.0 이하의 우유는 72℃이상으로 15초 이상으로 Simple HTST

pH 7.0 또는 그 이상의 우유는 Double HTST

    • UHT 또는 HTST와 동등한 수준으로 열처리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절차

○ 수출작업장 등록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증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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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서

  - 할랄인증서

  - HACCP 인증서

○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열처리 기준 충족여부 확인,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

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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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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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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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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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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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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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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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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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 위생증명서 (식약처 발행)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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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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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http://fsis.usda.gov)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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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위생요건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에 따름

  - 원료육 : 미국 FSIS에 등록된 국가 및 수출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

하여야 함

      * FSIS 홈페이지(www.fsis.usda.gov/wps/portal/fsis/home)의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 

검색

  - 정부관리 : 매 도축작업과 수출작업 시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작업 전·중에 

대한 SSOP 및 HACCP검증 등 위생검사를 받아야 함

  - 시험·검사기관 : 수출제품을 검사하는 시험·검사기관은 ISO/IEC 17025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함

  - 작업장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실시

  - 수출 1개월 전, 수출작업계획서 제출 필요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미국 연방법률의 시설 및 장비요건,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

하여야 함 

        * 위생실행기준(SPS) : 9CFR 416.1~6, 위생관리기준(SSOP) : 9CFR 416.11~17

    • HACCP : 미국 HAACP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시 기준서, 모니터링, 

검증, 개선조치, 기록 등을 확인(9CFR 417, FSIS Directive 5100.1)

    • 병원성 미생물

채취장소 시료채취 검사대상

도축장 포장직전 공정
살모넬라(Salmonella spp.)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가공장
대미 수출 가금제품 

또는 포장육

살모넬라(Salmonella spp.)
리스테리아(Listeria monocytogenes)
세균발육

    • 2차 오염 : 고온·고압의 열처리 이후 외부환경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절차를 SSOP 및 HACCP프로그램에 반영 및 검증 실시 

  - 품목 상세

    • 가금육 : 닭, 오리, 거위, 뿔닭(guinea), 새끼 비둘기(squab), 칠면조, 에뮤(emu), 

타조, 레아(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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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카테고리
Process category

제품 카테고리
Product category

적격 제품
Eligible product

열처리 - 상업적 멸균
Thermally processed
– Commercially sterile

열처리 - 상업적 멸균
Thermally processed - 
Commercially sterile

가금류 – 
모든 제품 적용 가능

완전조리
Full cooked – 
Not shelf stable

RTE* - 조리된 가금류
RTE fully – cooked poultry

가금류 – 
모든 제품 적용 가능

RTE - 환경에 노출되는 후속조치 없이 조리
RTE poultry fully – 
cooked without subsequent exposure to 
the environment

가금류 – 
모든 제품 적용 가능

*  RTE : Ready-To-Eat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 FSIS 홈페이지(www.fsis.usda.gov/wps/portal/fsis/home)의 Import Library : 

Eligible countries and products, Republic of Korea 참조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 수출작업장 신규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 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및 기준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선행요건프로그램

  - 작업장 위생 관련 서류(관련 자체 운영 1개월 이상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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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축산물 수출증명신청서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열처리 공정일지 등 : 열처리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품 생산내역서(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등)

  - 가금제품의 가금 사육지역이나 사육농장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증명서(수입위생

조건에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 수출일정 등 관련 서류(Invoice, B/L 등)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 세부사항은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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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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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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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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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 위생·검역증명서 (식약처, 검역본부 공동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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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1) 가금육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국립 농림수산부 품질보증부서 (http://www.nafiqad.gov.vn/)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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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품목상세

   • 닭고기 제품 관련 심장, 간, 신장, 엉덩이, 뼈, 닭껍질, 닭날개, 닭발 등 

부산물 미허용

   • 오리고기 및 오리고기 제품은 동물 위생 및 검역관련 국가 간 협의 중

(’20.03월 기준)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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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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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1) 가금육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http://sfa.gov.sg)

SINGAPORE FOOD AGENC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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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원료육 : 싱가포르에 수출 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가금육으로, 생·해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원료육 사용

  - 정부관리 : 수의감독기관의 통제하에 위생적으로 포장처리

  - 품목 상세 : 기밀성 있는 용기에 밀봉하여 멸균조건 이상 열처리

  -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싱가포르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수출작업장(가공장) 신청 절차

○ 수출작업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싱가포르 가금육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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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

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축산물 검역신청서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협의된 서식 없음)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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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싱가포르 가금육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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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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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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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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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80

○ 증명서 서식

  -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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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용란 및 알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http://sfa.gov.sg)

SINGAPORE FOOD AGENC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 주요 수출요건 

  -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허가를 받은 농장의 식용란만 수출할 수 있음

  - 작업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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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싱가포르 식용란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축산물 검역신청서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협의된 서식 없음)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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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싱가포르 식용란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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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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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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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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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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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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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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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돈육)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일본 농림수산부 동물검역소 (http://maff.go.jp)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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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원료육 : 도축 및 열처리 가공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관리 : 6개월에 1회 이상 해당 시설의 SSOP 및 HACCP검증 등 위생

검사 실시

  - 열처리 조건

    • 가금육 : 중심부의 온도를 70℃이상으로 1분 이상 유지하는 열처리 방식

    • 돈육 : 1) 중심부의 온도를 70℃이상으로 1분 이상유지 또는 100℃초과로 

끓이거나 증기에 노출시키는 방식

             2) 중심부의 온도를 70℃이상으로 30분 이상유지 또는 온탕가열, 

온열건조 등의 열처리 방식

  - 품목 상세

    • 가금육 : 닭, 메추리, 비둘기, 뿔닭(guinea), 칠면조, 기러기목(오리 및 거위) 

등의 조류

    • 돈육 : 돼지의 고기, 지방, 내장을 이용한 소세지, 햄, 베이컨 등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절차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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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시행장(열처리 가금육) 등록 신청서

일본 열처리가금육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시 필요 항목

1. 회사소개

  1.1. 일반현황(회사명, 주소, 등록번호, 연락처, 입지, 위치, 회사전경사진, 지도 등)

  1.2. 규모(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1.3. 인력(종사자 수, 조직 등)

  1.4. 가공시설 개요(가공장, 보관장, 열처리시설, 생산량, 생산품목 등)

  1.5. 수출하고자 하는 열처리가금육제품 개요

    1.5.1. 축종(닭, 오리, 거위 등), 생산농장(소재지, 계약관계, 위생관리, 이력관리, 질병 및 약물잔류 등 

안전성 관리

    1.5.2. 원료 가금 이동(출하) 방법 및 도축관리

    1.5.2. 가공방법(열처리방법, 온도, 시간 등)

    1.5.3. 열처리 온도 측정(검증)방법

    1.5.4 부재료 및 포장재의 관리

      - 농산물(야채류) 품질관리

      - 분말 부재료 및 소스류의 품질관리

      - 포장재 안전성(품질관리, 안전성 확보방법 등)

  1.6. 수출실적

  1.7. 인증 사항

2. 시설현황

  2.1. 열처리 시설

    2.1.1. 열처리 “전 구역”과 “후 구역” 배치를 도면 등으로 설명

    2.1.2. 열처리 설비 및 기구 배치(도면 등)

    2.1.3. 청결도별 구획관리 : 열처리 “전 구역”과 “후 구역” 구획 설명(사진 등 첨부)

    2.1.4. 열처리 설비 및 기구 종류(Batch-type steamer, tunnel-type fryer etc.)

  2.2. 설비 및 시설

    2.1.1. 작업장 구획별 내장(재질 등)

    2.1.2. 공조 및 환기 시스템

    2.1.3. 냉장 및 냉동 시스템

    2.1.4. 급수 및 배수 설비

    2.1.5. 기타 사용 기자재

3. 시설 내 동선

  3.1. 원료 입고, 제품 출고 동선

  3.2. 배수 및 폐기 동선

  3.3. 급수 동선

  3.4. 공조 동선

  3.5. 인력 출입 동선

4. 위생 및 안전 관리

  4.1. HACCP 시스템(팀 구성, 기준서, CCP 등)

  4.2. 청소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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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열처리 가금육 수출검역증명서 부속서(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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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증명서 발급 시 추가 기재사항(예시)

  - Retort samgyetang made by OOO factory were heat treated at 

the temperature of 121℃ for 60 minutes

  - These products were treated by heat to the central temperature 

of 120℃ for more than 4 minutes after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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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처리 돈육 수출검역증명서 부속서(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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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은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일본 도착 

시 동물검역소(AQS)에서 열처리 시간과 온도(열처리 가공절차), 포장과 보관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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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 가금육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해관총서(http://customs.gov.cn)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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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원료육 :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된 수출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

하여야 함

    * 해관총서 홈페이지(http://customs.gov.cn/jyjy/jckspaq/xxfw63/jkspjwscquzcxx/jkrlijwscqyzcmd/index.html)

에서 확인 가능

  - 작업장 사후관리 : 검역본부는 반기 중 1회 이상, 식약처는 매 6개월마다 수출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중국 수출작업장은 「한·중 검역위생조건」에 적합한 수출제품을 

생산하여야 함(GB/T 20094-2006)  

    · HACCP : 중국 HACCP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시 기준서, 모니터링, 

검증, 개선조치, 기록 등을 확인(GB/T 20094-2006)

  - 품목 상세 : 닭고기를 주요 원료로 열처리하여 만든 닭고기 제품이며, 가공

과정에서 뉴캣슬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멸

시키는 데 충분한 가열 온도와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닭의 내장을 제외한 도체를 의미함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 수출작업장 신규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 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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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수출작업장 중국 정부 등록 신청서

  - 사용된 원료육 관련 서류(중국정부 등록 도축장과 체결한 계약서 등)

  - 닭고기 전용 생산라인 구출 여부 및 기타 축종 유래 성분 혼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ACCP 기준서의 제품 이동동선도, 품목제조보고서 등)

  - 원료 및 부재료, 삼계탕 완제품의 동물약품,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 관리 서류(제품 검사성적서 또는 HACCP 기준서 중 해당 분야 

관리기준서 등)

○ 수출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열처리 공정일지 등 : 열처리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수출삼계탕 공인기관 검사성적서

  - 등록업체와 수출입업체 고유 마크

  - 포장재질성적서

  - 원·부재료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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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 세부사항은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절차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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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국내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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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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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작업장 중국 정부 등록 신청서



● 축산물 수출 안내서

110



Ⅱ.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요건� ●

111



● 축산물 수출 안내서

112



Ⅱ.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요건� ●

113



● 축산물 수출 안내서

114



Ⅱ.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요건� ●

115

○ 증명서 서식

 - 수출 위생·검역증명서 (식약처, 검역본부 공동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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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공품(일반유제품, 영유아유제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해관총서(http://customs.gov.cn)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http://samr.gov.cn)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영유아유제품의 경우 배합비 등록 필요)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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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안내서’에 따름

  - 정부관리 :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HACCP 운용에 대한 

위생관리, 중국 위생관련 규정 및 열처리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한다.

  - 가공장 사후관리 : 수출 검역 실적이 있는 업체·제품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중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한국의 「축산물 위생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HACCP·GMP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검역조건

구분 위생 조건

농장 4대질병 비발생 브루셀라, 결핵, 요네병, 탄저병

열처리 UHT (132℃ 1초 이상), HTST(72℃ 15초 이상)

    · 열처리 조건 : UHT(132℃ 이상, 1초 이상)

우유의 pH가 7.0 미만인 경우 HTST(73℃ 이상, 15초 이상)

우유의 pH7.0 이상인 경우 HTST 2회

    · HACCP : 중국 HACCP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시 기준서, 모니터링, 

검증, 개선조치, 기록 등을 확인(GB/T 20094-2006)

  - 중국 국가인증 유제품 제조업체를 위한 위험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시스템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 팡위안로고인증그룹유한회사(CQM)

    • 북경중국화원인증센터(ZDHY)

    • 북경우저우헝통인증유한회사(CHTC)

    • 남서상품검사국제인증유한회사

    • SGS-CSTC

    • 상해천양품질기술서비스유한회사(INTER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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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중문 영문

파스퇴르살균유 巴氏杀菌乳 Pasteurized milk

멸균유 灭菌乳 Sterilized milk

조제유 调制乳 Modified milk

기타 살균 우유 其他消毒乳 other disinfection milk 

발효유 发酵乳 Fermented milk

향첨가발효유 发酵风味乳 Flavored fermented milk

분유 乳粉 milk powder

전지분유 全脂乳粉 whole milk powder

부분탈지분유 部分脱脂乳粉 partly skimmed milk powder

가당전지분유 全脂加糖乳粉 sweetened milk powder

탈지분유 脱脂乳粉 skimmed milk powder

조미분유 调味乳粉 flavoured milk powder

조제분유 配方乳粉 formula milk powder

영양강화조제분유 营养强化配方乳粉 fortified formula milk powder

기타분유 其他乳粉 other milk powder

버터 黄油 butter

크림 稀奶油 cream

기타 크림 其他奶油 other milk fat

연유 炼乳 condensed milk

가당연유 加糖炼乳 sweetened condensed milk

무가당연유 无糖炼乳 evaporated milk

기타연유 其他炼乳 other condensed milk

치즈 干酪 cheese

경화치즈 硬质干酪 hard cheese

기타치즈 其他奶酪 other cheese

탈염유청분 脱盐乳清粉 demineralized whey powder

유청분 乳清粉 whey powder

유청농축단백질 乳清浓缩蛋白粉 whey protein concentrate

기타유청분 其他乳清粉 other whey powder

기타 우유 및 유제품 其他乳与乳制品 other milk and milk product

영유아조제분유(유류) 婴幼儿配方乳粉 Infant formula

  - 품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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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신규·변경등록 절차

  * 영유아조제유의 경우, 배합비 등록 완료 후 수출 가능

○ 수출작업장 등록 시 필요 서류

  - 대 중국 유제품 수출기업 등록·정보 변경 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수출작업장 중국 정부 등록 신청서

  - 수입 영유아 조제유제품 국외생산기업 등록 신청표

  - 유제품 수출기업 중국정부 추천 목록표

○ 검역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제품에 사용한 원유를 생산한 농장 내역

    • 원유 생산농장의 가축전염병(소 브루셀라병, 탄저병, 결핵병, 요네병) 발생여부 

확인용

    • 최초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하고, 농장 내역이 동일한 경우 생략

  - 품목제조보고서 : 최초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

에는 생략

단, 검역을 신청하는 지역본부·사무소가 변경될 경우 처음에 

한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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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 처리 시간 및 온도 증빙자료(살균유에 한함)

  - 현물 : 최초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하고, 동일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사진은 제품 전체사진,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검역을 신청하는 지역본부·사무소가 변경될 경우 처음에 한해서 제출

  - 수출일정 등 관련 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등)

  - 제품 생산일지 : 가공장 명칭, 주소, 생산기간, 유통기간, 수출물량 및 검사

내용 등

  - 수입신고필증(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 세부사항은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위생 절차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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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국내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대 중국 유제품 수출기업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Est. Name)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Adress)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유제품의 유형

(중    국)

제품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 중국 유제품 수출기업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입 영유아 조제유제품 국외생산기업 등록신청표 1부(영유아용 유제품만 해당)

 ④ 수입 파스퇴르살균유 생산기업 등록정보 확인표 1부(살균유만 해당)

 ⑤ 중국 CNCA 인정 제3자인증기관의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⑥ 등록정보 변경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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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

수 출 기 업  중 국 정 부 

등 록 (변 경 )  요 청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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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영유아 조제유제품 국외생산기업 등록 신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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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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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1) 가금육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캐나다 식품 검사국 (http://inspection.gc.c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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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원료육 : 캐나다 식품 검사국에 등록된 수출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

하여야 함

  - 작업장 관리

    · 위생조건 : 내부 온도 80℃ 이상 도달하는 수준으로 가열하고, 상온 보관 제품의 

경우 최소 3분간 F0값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열처리 공정을 통해 

상업적으로 멸균

    · 병원성 미생물

검사대상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살모넬라(Salmonella spp.)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spp.)
리스테리아(Listeria monocytogenesis)

  - 품목 상세

    • 닭에서만 유래된 완전 가열제품(Fully cooked products)

    • 밀봉형 : 상온 보관이 가능한 즉석섭취식품(RTE*)

상온 보관이 불가능한 냉동유통 즉석섭취식품(RTE)

      * RTE : Ready-To-Eat(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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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작업장 등록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증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대 캐나다 수출작업장 등록 목록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및 기준서

  - 선행요건프로그램

  - 공정관리 서류(공정흐름도 포함)

  - 정부감독 세부사항

  - 미생물 관리 서류 : 시료채취 및 검사

  - 화학잔류물질 관리 서류 : 시료채취 및 검사

○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열처리 공정일지 등 : 열처리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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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

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Ÿ 수출증명서 발급(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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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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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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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 위생·검역증명서 (식약처, 검역본부 공동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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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1) 유가공품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필리핀 농업부 동물산업국 (http://www.da.gov.ph/)

Department of Agriculture, Bureau of Animal 

industr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주요 수출요건

  - 열처리 조건

    · UHT : 132℃이상에서 1초이상

    · HTST : pH 7.0 이하의 우유는 72℃에서 15초 이상

pH 7.0 이상의 우유는 HTST 2회 적용

  - 검역증명서에 열처리 조건에 대한 사항 명시 필요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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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1) 식육가공품(가금육ㆍ돈육ㆍ우육)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호주 농무부 검역ㆍ검사부서 (http://www.aqis.gov.au)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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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위생요건

  - 수출 전 상대국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인스 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함

  - 레토르트 제품에 한함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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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가금육가공품 및 돈육가공품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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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육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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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처리 훈제육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호주 농무부 검역ㆍ검사부서 (http://www.aqis.gov.au)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 주요 수입위생요건

 - 수출 전 상대국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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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1) 식육가공품(가금육·돈육·우육)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http://fehd.gov.hk)

FOOD AND ENVIROMENTAL HYGIENE DEPARTMENT

홍콩 식품안전센터 (http://cfs.gov.hk)

CENTRE FOR FOOD SAFET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보존처리가 완료 된 경우는 제외)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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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요건

  - 열처리 돈육의 경우 OIE 구제역 사멸온도 조건 준수(중심부 온도 70℃에서 

최소 30분 이상 열처리)

  -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에 도달되도록 열처리한(Fully cooked) 식육가공품(우육

ㆍ돈육ㆍ가금육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비고란에 ‘해당 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 문구 기재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 수출작업장 등록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증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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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열처리 공정일지 등 : 열처리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

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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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우육 및 우육가공품 수출 위생증명서 (식약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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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검역증명서 (검역본부 발행)

    ※ 수출증명서 비고란에 ‘This product is fit for human consumption’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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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육ㆍ돈육ㆍ우육 *상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에 문의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http://fehd.gov.hk)

FOOD AND ENVIROMENTAL HYGIENE DEPARTMENT

홍콩 식품안전센터 (http://cfs.gov.hk)

CENTRE FOR FOOD SAFET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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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 요건

  - 공통

    • 홍콩 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되어야 함

    •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및 수출위생증명서(우육에 한함) 첨부

  - 돈육 : 국내 구제역 비발생지역 돈육만 수출이 가능하며, 발생지역산은 이동

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 완료일로부터 1년 후부터 수출 가능

  - 우육 : 생산(사육ㆍ도축ㆍ가공) 시ㆍ도는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우육 수출작업장의 사후관리

    • 업체별로 품목별 최초 수출 건은 홍콩 잔류물질 기준에 따라 검사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건은 업체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관리

      * 홍콩정부는 품목별 최초 수출 건에 대해 정밀검사 3회 실시

    • 수출작업장 홍콩정부 등록자료 검토 및 HACCP 위생관리 등 지원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 수출 작업장 등록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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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시행장 지정서

  - 홍콩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목록

  - 수출작업장 설문 답변서(우육만 해당)

○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계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Ÿ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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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우육 가공장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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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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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육 가공장 수출작업장 등록 설문 답변서

< 정부 설문답변서 >

Import Assessment – Korea (Rep. of) – beef meat on “plant-based” approach

수입평가 – 한국 – “작업장 기반”

Questionnaire:

1) Animal Health (Welfare) Situation, particularly: 동물위생(복지) 상태 

a. animal (cattle) disease status of the supplying farms, including regular 

and prompt updates on the occurrence of notifiable diseases; 

법정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기 및 실시간 업데이트를 포함한 공급농장의 동물(소) 

질병상태

b.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asures taken by the authority;

관할기관의 질병관리 및 예방방법

c. technical information, particularly on biological tests (e.g. BSE) and 

vaccines (e.g. FMD)

기술정보. 특히 생물학적 검사(예; BSE)와 백신(예: 구제역)

d. stunning method (whether the devices are penetrative and whether 

pithing is permitted) 스터닝 방법(장비가 관통형 또는 찌르기형인지)

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동물학대 예방책

2) Details of inspection of meat in the ante- and post-mortem process and 

qualifications of officers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process, particularly: 

생체 및 해체검사 시 식육검사에 대한 상세설명과 검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검사관의 

자격 

a. national surveillance on chemical/drug residue and harmful substances

화학물질/약품잔류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국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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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duct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제품식별과 이력추적

3) Legislative enactments and national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s 

regarding the above items.

상기 항목에 대한 법률제정 및 국가가축위생정보시스템

4) Others

a. Please provide us with a video in compact disk showing how the 

official procedure for conducting offici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공식검사 및 증명을 어떻게 공식정차가 수행되는 보여주는 비디오를 CD에 담아 

제공

b. documents related to the new plant covering SSOPs, SOPs, GMPs, 

HACCP and cutting process as well as plant layout, wall and ceiling, 

plants and equipment, water supply, staff hygiene, drainage and waste 

disposal, lighting and ventilation, pest control, etc.

SSOPs, GMPs, HACCP, 절단과정 및 작업장 레이아웃, 벽, 천장, 작업장 및 

기계, 용수공급, 직원위생, 배수 및 폐기물처리, 조도, 통풍, 해충관리를 

포함하는 신규 작업장에 관련된 문서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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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작업장 설문답변서>

Import Assessment – Korea (Rep. of) – beef meat on “plant-based” approach

수입평가 – 한국 – “작업장 기반”

Questionnaire: (형광처리문항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

1) Animal Health (Welfare) Situation, particularly: 동물위생(복지) 상태 

a. animal (cattle) disease status of the supplying farms, including 

regular and prompt updates on the occurrence of notifiable diseases; 

법정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기 및 실시간 업데이트를 포함한 공급농장의 동물(소) 

질병상태 > 납품도축장의 질병정보 작성

b.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asures taken by the authority;

관할기관의 질병관리 및 예방방법

c. technical information, particularly on biological tests (e.g. BSE) and 

vaccines (e.g. FMD)

기술정보. 특히 생물학적 검사(예; BSE)와 백신(예: 구제역)

d. stunning method (whether the devices are penetrative and whether 

pithing is permitted)

스터닝 방법(장비가 관통형 또는 찌르기형인지) > 납품도축장의 질병정보 작성

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동물학대 예방책

2) Details of inspection of meat in the ante- and post-mortem process and 

qualifications of officers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process, 

particularly: 

생체 및 해체검사 시 식육검사에 대한 상세설명과 검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검사관의 

자격 

a. national surveillance on chemical/drug residue and harmful substances

화학물질/약품잔류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국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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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duct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제품식별과 이력추적 

3) Legislative enactments and national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s 

regarding the above items.

상기 항목에 대한 법률제정 및 국가가축위생정보시스템

4) Others

a. Please provide us with a video in compact disk showing how the 

official procedure for conducting offici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공식검사 및 증명을 어떻게 공식정차가 수행되는 보여주는 비디오를 CD에 담아 

제공

b. documents related to the new plant covering SSOPs, SOPs, GMPs, 

HACCP and cutting process as well as plant layout, wall and ceiling, 

plants and equipment, water supply, staff hygiene, drainage and 

waste disposal, lighting and ventilation, pest control, etc.

SSOPs, GMPs, HACCP, 절단과정 및 작업장 레이아웃, 벽, 천장, 작업장 및 

기계, 용수공급, 직원위생, 배수 및 폐기물처리, 조도, 통풍, 해충관리를 

포함하는 신규 작업장에 관련된 문서  > haccp, 벽 및 천장 재질설명, 작업장 

도면 및 동선, 수질관리, 직원위생교육, 등등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 필요 시 

사진첨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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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목록

    • 가금육

    • 돈육

    • 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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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가금육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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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육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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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육 및 우육가공품 수출 위생증명서 (식약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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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육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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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용란 및 알가공품

○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http://fehd.gov.hk)

FOOD AND ENVIROMENTAL HYGIENE DEPARTMENT

홍콩 식품안전센터 (http://cfs.gov.hk)

CENTRE FOR FOOD SAFETY

○ 기본 필요 요건

요건 필요 여부

HACCP 인증 ○

검역시행장 지정 ○

상대국 작업장 등록 ○

○ 전체 수출 절차

○ 주요 수출요건

  - 홍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농장의 식용란만 수출할 수 있음

  - 작업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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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 절차

○ 수출 작업장 등록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 수출위생·검역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

위생요건 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

기한, 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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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

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 국내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Ÿ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Ÿ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Ÿ 검역시행장 지정

Ÿ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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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수출작업장 
 등록[ ]

신청서
 정보변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  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요청

구    분 우육[  ] 계육[  ] 돈육[  ] 압육[  ]

유제품[  ] 알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  ]

축산물의 유형

(수 출 국)

축산물의 유형

(국    내)

영업허가번호

수출 상대국

제조방법

정보변경

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희망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안), 제조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이 

생산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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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구분란의 [  ]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조 사
(필요 시)

▼

수 출 작 업 장  수 출 

상 대 국  등 록 (변 경 )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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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서식

 - 수출 위생증명서 (식약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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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검역증명 부속서 (검역본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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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국가별 축산물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기관 구분표

연번 품목 국가

수출작업장 신청기관 협의된 수출증명서 발급기관

비고식약처
(가공장)

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식약처
(위생증명서)

검역본부
(검역증명서)

식육 및 식육가공품

1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미국 ◯ ◯ ◯ (공동발행) 열처리

2 중국 ◯ ◯ ◯ (공동발행)

3 싱가포르 ◯ ◯ ◯
4 홍콩 ◯ ◯
5 일본 ◯ ◯ 열처리

6 대만 ◯ ◯
7 호주 ◯ ◯
8 캐나다 ◯ ◯ (공동발행)

9 가금육 베트남 ◯ ◯
10

우육 및 
우육가공품

홍콩 ◯ ◯ ◯
11 호주 ◯ ◯
12 마카오 ◯ ◯ ◯ ◯
13

돈육 및 
돈육가공품

일본 ◯ ◯ 열처리

14 호주 ◯ ◯
15 홍콩 ◯ ◯ 열처리

16 열처리 훈제육 호주 ◯ ◯
식용란 및 알가공품

17
식용란 및 
알가공품

싱가포르 ◯ ◯ ◯
18 홍콩 ◯ ◯ ◯ ◯
19 대만 ◯ ◯

유가공품

20

일반유제품

중국 ◯ ◯
21 말레이시아 ◯ ◯ ◯ ◯
22 대만 ◯ ◯
23 영유아 유제품 중국 ◯ ◯

*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검역본부를 통해 ‘검역시행장’으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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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작업장정보

자주하는 질문Ⅲ

수출품목 관련

Q1. 현재 국내산 축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와 품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작업장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축산물작업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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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재 국내산 축산물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로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약처 본부(현지실사과, 043-719-6221)에 수출하고 싶은 국가, 품목 및 

수출예상물량 등 정보를 작성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작업장 관련

Q3. 수출 상대국 정부에 수출작업장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① 일반적인 등록요건 

 ○ 축산물 등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작업장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및 가축 

위생 등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협의된 수입 위생조건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수출작업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출 상대국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우수제조기준(GMP)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절차 및 방법 등

 ○ 수출작업장(가공장) 등록(정보변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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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제출 서류

①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수출을 희망하는 신규 제품은 품목제조보고서(안)이나 제조 방법설명서 및 해당 제품 

실제 생산가능 입증자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

③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 수출 상대국에서 정한 작업장 등록양식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수출 상대국 수입위생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예) 對 중국 수출 삼계탕
· 검역시행장 지정서
· 삼계탕 원료육에 대해 중국정부 등록 도축장 또는 등록 진행 중인 도축장에서의 

납품 가능성 여부
· 닭고기 전용 생산라인 구축 여부 및 기타 축종유래 성분이 혼입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료, 부재료 등에 대한 동물용 약품, 농약, 중금속 등 기타 유독 유해물질 관리 서류 

  

신청서류 접수
·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식품안전관리과)
 *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도축장 등은 검역본부에 문의

 ○ 수출작업장 등록신청 서류 접수

  -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등록이 필요한 경우 작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에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수출작업장 등록을 요구하는 많은 국가들이 축산물 품목별로 수출작업장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 담당자의 확인 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지방청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해 수출 상대국의 수입위생요건 등을 

검토하여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조사) 서류검토 결과 수출 상대국의 수입위생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수출작업장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서류 또는 현장)

- 수출 상대국의 법령, HACCP, GMP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수출 상대국의 HACCP 등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각 국가 및 품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

평가결과
- 적합, 보완(서류 또는 현장), 부적합
  * 보완기간 : 1달 이내(지방청 보완조치 통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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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희망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신청

  - 지방청은 수출 상대국 수입위생요건 준수 여부와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서 정보의 

내용 적합성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식약처)로 해당 작업장에 

대해 등록 추천합니다.

  - 식약처 본부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 상대국 정부에 작업장 등록을 요청합니다.

 ○ 수출작업장 수출 상대국 등록

  - 수출 상대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수출작업장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해 실사 결과가 

적합하면 등록합니다.

 ○ 수출작업장 등록 알림

  - 식약처는 수출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각 지방청, 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출작업장 등록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Q4. 수출작업장에 대한 소재지 등 정보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출작업장 정보변경 절차

  - 수출작업장에 대한 등록정보(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유형 등)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청에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보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보변경 절차는 등록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서류검토 등의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재지 변경, 신규 수출유형 추가 등 수출 상대국 수입위생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청은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식약처 본부에 

수출작업장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본부에서는 수출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Ⅲ. 자주하는 질문� ●

181

Q5. 현재 식약처에 수출작업장을 등록해야 하는 국가 및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 우리 처를 통해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이 필요한 국가 및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추후 새로이 수출 상대국과 축산물이 등록되면 수출작업장 

등록 대상 국가 및 품목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축산물 수출 승인 품목 ('20.03월 현재) ]

국 가 품  목

대만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유가공품

마카오 우육 및 우육가공품

말레이시아 유가공품

미국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베트남 가금제품

싱가포르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일본 가금육가공품 및 돈육가공품

중국

가금육가공품

유가공품
일반유제품

영유아유제품

캐나다 가금육가공품

필리핀 유가공품

Q6. 수출작업장이 등록된 이후에도 수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현지실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나요?

 ○ 수출 상대국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는 개별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체계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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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은 가공장은 식약처, 도축장은 농식품부 (검역본부)가 

담당합니다. 

 ○ 식약처에서는 국내 위생관리 체계 설명, 현지실사 수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7. 할랄(HALAL) 인증이란?

 ○ 할랄 인증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로,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 KMF

(Korea Muslim Federation Halal Commitee)

말레이시아 JAKIM

(Jabatan Kemajun Islam Malaysia)

인도네시아 MUI

(Majelis Ulama Indonesia)

싱가포르 MUIS

(Majelis Ulama Islam Singapura)

 ○ 할랄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BPJPH*인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인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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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접속 후 상단의 통합민원상담 클릭

(http://www.foodsafetykorea.go.kr/)

수출위생증명서 관련

Q8.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① 우리나라와 수출 상대국 간에 협의된 위생증명 서식이 없는 경우

 ○ 수출국이 요청하는 서식에 따라 식약처의 수출위생증명서 또는 농식품부(검역

본부)의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의 위생증명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식품, 축산물, 건강식품 등에 대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 신청서’를 관할 지방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영문증명서 신청 → 관할 지방청 운영지원과 선택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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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영문증명신청 클릭

관할 지방청 운영지원과 선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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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축산물(사료 등) 검역

신청서’를 지역검역본부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검역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intro/tm.jsp/)



● 축산물 수출 안내서

186

② 우리나라와 수출 상대국 간에 협의된 위생증명 서식이 있는 경우

 ○ 양국간 협의된 위생증명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대구청,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영문증명서 신청 → 관할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 선택 → 신청

 ○ 지방청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수출 상대국가 및 품목 별 수출위생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번 구비서류 주요 확인 내용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 최초 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2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위생요건 
확인 등

-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3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4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기한, 검사

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5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 열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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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증명서 발급

  - 지방청 담당자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서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수출제품이 수출 상대국 수입위생요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위생

증명서에 서명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 각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은 국가-품목별 수입위생요건에서 확인 가능

Q9. 수출 상대국과 협의된 서식의 수출위생증명서는 관할 지방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나요?

 ○ 국가 간에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식은 수출 상대국과 체결될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 발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역 지방청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국가의 

품목은 작업장이 소재한 관할지역외 지방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 對 말레이시아 수출 유제품, 對 홍콩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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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Ⅳ

1. 축산물 수출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41조 (수출 검역 등) 

및 제42조 (검역시행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2. 국가별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20.1월 기준)

 ○ 마카오

  - 우육 및 우육가공품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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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유가공품(’19.03.04)



Ⅳ. 참고자료� ●

193

 ○ 미국

  - 열처리 가금육가공품(’19.05.03)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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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가금육가공품(’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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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란 및 알가공품(’20.02.10)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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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가금육가공품(’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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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공품(영유아조제유)(’19.07.08)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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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공품(일반유제품)(’19.09.18)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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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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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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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 가금육가공품(’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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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 가금육가공품(’19.12.10)



●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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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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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육가공품(’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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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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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육가공품(’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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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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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214

  - 식용란 및 알가공품(’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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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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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축산물 수출관련 기관 및 단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043-719-2160 043-719-2150

서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6 02-2640-1367 

부산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5 051-602-6251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57 02-2110-0808 

대구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32 053-592-2710 

광주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63-732-0003 062-602-1470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7 042-480-8740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044-201-2077 044-868-0449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54-912-0413 054-912-0431

□ 관련단체 및 협회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14 061-804-4527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02-581-0691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031-394-8147 031-394-8150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02-588-1459

한국육계협회 043-908-5722 043-908-5725

한국육가공협회 02-588-1264 02-522-8712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 02-797-2457




